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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o 우리나라는 국가소방행정체제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중심으로 하

는 지방소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

인 시군구에서 소방사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는 지방소방체제이다. 

  - 시군구를 통합 혹은 분리한 소방행정구역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소방본

부의 산하기관인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의 

소방행정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o 특히 국가소방행정체제는 소방행정수요의 다원화, 위기관리체제의 통합요

구 등 양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행정자치부의 소관부서로부터 

기능적인 독립을 한 소방방재청으로 지위전환이 되면서 독립적인 국가소방

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국가소방행정체제의 독립화 달성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각된 것은,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소방행정체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 첫째로, 소방방재청의 소방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방본부에 얼마

나 많이 이양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국가-지방간 소방행정체제의 분권지

수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과제였다.

  -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소방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방재

정의 강화, 소방인력의 보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었다.

  - 셋째로, 현행 시도단위의 소방행정체제를 분권적 시각에서 시군구단위의 

소방행정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소수의 의견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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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행

정체제의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지방통치구조의 변화가 모색되면서 지방소

방행정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로 대표되는 지방행정계층구조를, 그리고 

수요대응성 부족과 생활권과의 괴리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동

향은 향후 지방소방행정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o 결국 본 연구는 예상가능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모습에 대비하여 향후 지

방소방행정체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방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o 우선 지방소방행정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대안

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자치2층제 

모형과 자치1층제 모형을 준거로 한다.

  - 2009년 5월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다양한 주체에서 다원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혹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편 대안들을 압

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자치2층제의 경우, 현재의 시도-시군구간 관계를 유지하되, 

1안 혹은 2안을 준거로 하여 지방소방행정체제의 대응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자치1층제의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나 반대여론이 많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인 1안을 전제로 하여 대응체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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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예측가능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들
구분 대안 시도 시군구

자치2층제

1안 통합 대규모 통합 혹은 일부 통합

2안 현행유지 대규모 통합 혹은 일부 통합

3안 통합 현행 유지 혹은 분리

자치1층제 1안 폐지 대규모 통합

o 둘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별 소방행정제도의 개선 대상은 국가소방

행정체제를 제외한 시도 중심의 지방소방행정체제를 1차적 대상으로 하고,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방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간 관

계에도 관심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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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단체 소방행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가. 연혁 및 법제

o 한국의 소방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조선 시대에는 1392년 무비사, 1426년 금화도감, 1481년 수성금화사, 1925

년 경성소방서(현 종로소방서)로 이어진다. 

  - 미군정 시대에는 자치소방체제로 출발하였다. 중앙에 소방위원회가 있었

고, 지방의 경우 도단위의 소방위원회 및 시읍면단위의 소방부가 있었다.

  -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소방행정체제를 갖추었다. 1948년 11월에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가 설치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경찰국에 

소방과 및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이후 1950년 3월에는 과 단위였

던 소방과가 폐지되어 지속되다가 1961년 10월 2일에 내무부 치안국에 소

방과로 재설치되었다. 1958년에 소방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이러한 체제는 

1970년까지 이어왔는데, 이 당시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에 적용받고 있었다.

  - 1970년 이후에는 국가 및 자치소방행정체제가 공존하는 체제였다. 1975년 

민방위기본법의 제정과 아울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이 

때 치안본부의 소방업무를 인수하여 민방위본부 내 소방국으로 조직되었

고, 1978년에는 소방인력 교육훈련기관인 소방학교(1995년에 중앙소방학교

로 개칭됨)를 신설하였다. 1978년에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

원법에 적용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이러한 소

방조직은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98년 내부무가 폐지되고 행정

자치부가 발족하면서 소방국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함께 운영되어 왔다.

  - 1992년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었다. 

시도의 소방본부가 자치소방행정의 중심이 되었고, 1995년에 시도 소속

의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의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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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됨에 따라서 소방기

능도 재난관리기능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

어 국가-지방소방행정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o 한편 소방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현재의 소방행정관련 기본법으로는 소

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이 있다. 법령으로는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관련법으로는 자연재

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있다.

o 소방공무원에 관한 인사관련 법령들의 변천도 있어 왔다.

  -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8월부터 1969년1월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 1969년 1월부터 1978년 2월까지는 경찰공무원법에 적용받는 별정직  국

가소방공무원이었다. 이 기간 중인 1973년 2월에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

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별정직 지방소

방공무원이 되었다.

  - 그 후 1978년 3월 1일 소방공무원법의 제정으로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소

방공무원법에 적용받던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이 법에 적용받게 되었는데, 

1983년 11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별정직공무원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신

분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지방소방행정조직 및 기능체계

1) 소방행정조직체계

 o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조직체계는 국가의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의 소방정

책본부)–시도의 소방본부–(시군구단위의 소방서)로 연계되는 구조를 취

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소방서는 자치적 소방체제가 아니라 시도 소

방본부의 하부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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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한국의 소방조직체계

국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 

C중앙119구조대

지방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

↓ 지방소방학교(6), 

소방항공대

소방서(172개)

<구조대(195), 119안전센터(876), 소방정대(4)>

<의용소방대(3,192)>

o 특히 지방소방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중심으로 한 소방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 시군구 단위에서 소방행정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도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 각 소방서별 소방응원을 지시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공

무원과 경찰공무원간의 화재조사 협력, 그리고 소방기관과 보험회사간의 

원인 및 피해상황조사 협력 등의 관계를 기울이고 있다.

2) 시도 소방기관의 위상

o 소방기관의 설치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업무(화재예방·경계·진

압 및 조사, 그리고 화재와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를 시도에 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으로 소방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시군구에는 소

방기관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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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방업무의 책임 :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

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책임진다.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

시장 그리고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o 시도의 소방기관

  - 시도 행정조직상 소속기관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본

부 산하에는 소방학교를, 그리고 각 시군구(소방행정구역)구역에는 소방

서를 설치하며, 각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단을 구성하고 있다.

  - 소방본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그 명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소방방재본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 지방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근

거하는데, 실질적인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한다.

o 지방소방기관의 현황

  -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방행정기관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2-1> 한국의 지방소방기관 현황(2007년 1월기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소방정대

합계 17 6 172 876 194 4

특별시

(1)
1 1 22 112 25 -

광역시

(6)
6 2 37 203 41 2

도(9)
10

(경기도2)
3 113 561 1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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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소방기관의 기능

ⓐ 소방본부

o 소방본부는 소방 및 구조구급기능, 재난관리기능, 민방위기능을 핵심 업무

로 한다.

  -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의 분장사무를 보면,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

립·조정,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 소방공무원 교육 및 의용소방대 운영, 민방위, 구조·구급 활

동, 지방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관련 기획·집행·평가, 재난대비 

물자·자원동원 계획 수립, 시·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도, 재난

상황 종합관리,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경보통제 상황실 

운영 및 관리, 경보(민방공/재난) 발령 및 경보 방송 등이다.

o 소방본부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재난 및 민방위업무를 제외한 소방행정의 

기획조정업무, 소방교육, 구조구급 만이 순수한 소방업무라 할 수 있다.

ⓑ 소방서

o 소방서는 각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시도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다. 

  - 소방서는 시도 소방본부의 지휘감독 하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 119구조구

급, 소방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민방위 및 

재난업무를 제외한 순수한 소방업무만을 관장한다. 시도 소방본부의 민방

위 및 재난관리업무는 소방서가 아닌 각 시군구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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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소방조직의 내부체제

o 시도 소방기관의 내부행정기구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지는데, 일반적으

로 본청과 소방학교 그리고 소방서를 기본구조로 한다.

ⓐ 소방본부 본청

o 소방본부 본청의 조직은 위에서 상술한 소방본부의 기능과 연계되어 조직

화되는데, 대체로 소방행정, 예방안전, 대응관리, 재난관리, 소방정책, 재난

대응, 방재대책, 안전지원, 소방감사, 민방위 등으로 구성된다.

  -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의 내부조직 및 관장사무를 예로 들면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에서 주요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은 소방행정과와 방호

구조과라고 할 수 있다.

<표2-2>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조직 및 사무
주요기능 주요업무

소방행정과

소방정책, 

소방장비, 

소방지도, 

소방정보통신

소방정책종합계획수립조정, 소방제도발전, 소방공

무원인사관리, 소방력기준책정, 소방서/소방학교운

영, 소방인력중장기계획, 소방조직관리, 소방법제관

리, 소방혁신, 소방예산관리, 소방관서 및 소방청사

관리, 소방차량 및 시설관리, 소방감사/감찰, 의무

소방원관리, 소방정보화계획추진, 통합지휘무선통

신망관리, 국가재난관리업무계획,

방호구조과

방호, 예방, 

구조구급, 

화재조사, 

종합안전(소방

항공대)

경방계획총괄, 화재진압업무, 소방훈련기술지도, 소

방용수시설기획, 의용소방대관리, 예방업무, 소방시

설지도감독, 소방홍보계획, 소방안전협회관리, 방화

관리자업무, 소방홍보, 구조구급기획, 소방항공대운

영, 119구조구급대관리, 긴급구조활및훈련, 화재조

사업무, 화재관련소송및민원,화재통계분석, 화재안

전교육, 소방항공대업무, 소방항공기유지관리

재난민방위과

재난관리, 

민방위, 

기동점검, 

비상계획, 경보

안전관리계획, 재난대비훈련/동원자원관리, 재난관

리기금운영, 민방위업무전반, 특정관리대상시설관

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관리, 국가기반체계관

리, 통합방위업무, 경보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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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사무 이외의 재난관리 및 민

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대해 지휘감독을 행한다.

ⓑ 소방학교

o 소방학교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소방학교의 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방학교는 그 내부행정기구로 부 또는 과, 팀을 두고, 소방전문기술연구

를 담당하는 연구실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서는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및 능력습득,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집행, 교육훈련성과의 측

정분석, 화재예방진압과 구조구급기술의 연구개발, 소방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o 한편 소방학교는 각 시도마다 수립할 수 있으나 몇 개의 시도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16개 시도에 6개의 소방학교가 있다. 예를 들면 충청소

방학교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o 충청소방학교의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충청소방학교는 원래 1993년 충남소방학교로 개교한 이래, 1998년 충남, 

대전, 충북이 공동운영협약에 의해 충청소방학교로 개명한 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소방학교는 학교장 아래 서무과와 교학과 및 교관단을 두는데, 교학과에

서는 교육관련 행정, 교수요원관리, 학생지도로 구분된 기능을 전담한다. 

그리고 교관단은 외부에서 충원되는 교수요원 이외에 소방공무원들로 구

성되기도 한다.

  - 교육내용은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국민안전교육으로 

대별된다. 집합교육 이외에 사이버교육(소방사) 을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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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소방안전사양성과정, 의용소방대원과정, 안전봉사자 / 자위소방

대 / 어린이소방대 / 소방안전지도교사반 / 소방안전대학생반 등의 편

성이 있다.

ⓒ 소방서

o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및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데,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

의 조례로 설치한다.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

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서의 장인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방서는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 화재

예방 및 진압, 화재의 원인조사/분석/통계, 건축허가동의와 위험물설치허

가, 소방시설의 기준점검, 소방시설공사업,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

활동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 소방서는 상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규칙으로 하부조직으로 과 

및 팀을 둔다.

o 그리고 소방서는 소방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도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

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 119안전센터는 소방정보수집 및 순찰, 화재예방 및 계몽단속, 출동대편성 

및 화재현장조사, 소방검사 및 소방법 위반사항단속, 진압장비 및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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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소방민원업무처리, 화재예방관련 유관기관 협조, 구조업무 지원 

등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다.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1) 특별시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6) 소방서설치기준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

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19구조대는 119안전센터 산하에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재,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구조

장비유지관리,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지원,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

조체제 유지, 소방서장의 지시사항 등을 행하는 조직이다. 

  - 소방정대는 항만지역을 관장하는 소방서에 설치된다.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화재의 위험

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 119지역대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직으

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설치하여 소방안전을 도

모하기 위한 조직이다.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

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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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충청남도에는 10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의 시 혹은 군을 관

장하는 소방서도 있지만, 2-3개의 시와 군을 공통으로 관할하는 소방서도 

있다

  -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소방기관을 설치하는데 반하

여, 일본의 경우는 1개 시정촌의 규모로는 소방행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면 인근 시정촌과 소방조합을 형성하여 소방기관을 설치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한국이 시정촌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

는 소방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2-3> 충청남도의 소방서 현황
기관명 관할구역 면적(㎢) 인구(천명) 소방공무원수(명) 소방차량(대)

계 충청남도 8,600 1,876 1,409 452

천안

소방서
천안시일원 636 531 178 47

공주

소방서

공주시, 

연기군일원
1,302 213 141 48

보령

소방서
보령시 568 108 108 30

아산

소방서
아산시 542 217 108 29

서선

소방서

서산시, 

태안군일원
1,245 216 167 55

논산

소방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일원

1,191 228 148 61

홍성

소방서

홍성군, 

청양군일원
923 124 144 50

예산

소방서
예산군 543 90 82 28

당진

소방서
당진군 664 117 93 37

o 한편 3개의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논산시 소방서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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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논산소방서의 조직체계

  - 우선 논산소방서의 본청조직의 분장사무를 보면 아래과 같다.

    ∙ 소방행정분야의 경우, 소방서기본운영계획수립, 소방업무심사분석, 소

방공무원 인사관리(제도, 연금, 후생복지, 교육훈련, 징계 등), 감찰 및 

복무규율 등

    ∙ 장비정비분야의 경우, 장비에산편성 및 운영, 소방장비구입유지관리, 

소방청사관리, 소방용수시설관리 등

    ∙ 방호분야의 경우, 자위소방대지원, 의용소방대운영, 소방용수시설관리

지정, 화재특별경계, 소방사범처리, 소방훈련지도 등

    ∙ 구조구급분야의 경우, 구조구급업무계획, 구조구급대원 훈련, 구조구

급장비 운영, 특수재해구조활동 지도, 화재진압 등

    ∙ 예방안전분야의 경우, 소방검사, 소방홍보,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시

공신고완공,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감독,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

리자 임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관리감독, 소방시설감리업 지원감독

    ∙ 화재조사분야의 경우, 재난현장지휘조사보고, 화재조사증명, 통신장비

운영,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상황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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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소방행정인력 및 인사관리

1) 시도 지방소방공무원의 임명

o 지방소방공무원의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 :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소방학교 ·서

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경기소방학교 및 서울

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

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시도지사의 국가소방공무원 관리 : 시도에는 지방소방공무원 이 외에 국

가소방공무원을 일부 배치할 있는데, 시도지사는 이들 국가소방공무원 중

에서 소방정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소방방

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국가소방공무원 임용>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

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

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 消防警이하의 國家消防公務員은 소방방재청장이 任用한다.

 -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

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2)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

ⓐ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

o 한국의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모두 포함하여 2007년 1월 

현재 30,199명이다. 이 중에서 지방직은 29,9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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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이래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는 2교대에서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되면서 증가 폭은 좀더 커지고 있다.

<표2-4>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현황
소계 지방직 국가직

1995 20,608 20,459 149

2000 23,153 22,996 157

2005 29,362 29,150 212

2006 30,199 29,972 227

  - 이들 소방공무원들을 소방방재청 및 시도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서

울특별시가 5,279명이고 경기도(경기도는 1청사와 2청사로 구분하여 운

영)가 5,26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부산이 많은 소방공무원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5>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배치현황
총계 30,199명

서울 5,279

부산 2,144

대구 1,469

인천 1,689

광주 788

대전 895

울산 656

경기1 3,870

경기2 1,392

강원 1,600

충북 1,048

충남 1,409

전북 1,421

전남 1,564

경북 2,110

경남 2,067

제주 593

소방방재청(본청,학교,구조대) 205

* 상기 총계는 소방직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도 소방기관에는 소방직공무원 
이외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의무소방원등도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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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충청남도의 2008년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1,632명으로 본청, 소방학교 및 소

방서에 근무하고 있다.

  - 상기 정원을 계급별로 배치한 기준표는 아래와 같고, 현재 15명의 소방정

과 1,618명의 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2-6> 충청남도의 소방직공무원의 계급별 배분기준 
구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5%이내 7%이내 15%이내 32%이내 37%이상

ⓑ 지방소방공무원의 직위별 계급구조

o 지방소방기관에 종사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직위별 계급의 정급 현황은 공

통되는 바, 그 공통된 직위체계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2-7> 시도 소방공무원의 직위별 계급체제 현황
구분 직위 계급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소방준감(국가)

팀장, 과장 지방소방준감

팀원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학교
학교장

- 특별시/경기도 : 소방준감(국가)

- 광역시/도 : 소방정(국가)

부장, 과장, 팀장, 연구실장 지방소방정 혹은 지방소방령

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과장, 팀장 지방소방령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지방소방경 혹은 지방소방위

※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는 10등급체계로, 地方消防正監, 地方消防監, 地方消防准監, 
地方消防正, 地方消防領, 地方消防警, 地方消防尉, 地方消防長, 地方消防校, 地方消
防士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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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소방재정관리

① 소방재정의 원칙 

o 지방소방행정체제 하에서의 소방재정은 소방기관의 관장기관인 시도가 책

임을 진다.

② 소방재정의 현황

o 시도 본청의 소방재정규모는 소방비 규모로 알 수 있는데,  2007년도말 전

체 소방비 2,070,860백만원 중에서 특별시/광역시가 45.8%를 차지하고, 도

가 54.2&를 점유하고 있다.

  - 전체 소방비 규모는 시도의 전체 예산의 3.5%이고, 시도별로는 2.3%에서  

4.2%로 분포되어 시도간의 격차가 심하다. 

  - 그리고 공동시설세로 소방비를 충당하는 정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27.3%이고, 특별시/광역시가 평균 31.8%이고 도가 24.0%로 대도시와 도

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시설세로 충당되는 소방비가 

30%이상인 곳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에 불과하고, 제주도

가 11.0%이고, 강원, 전남, 전북, 경북은 10%대에 불과하여 도가 대체로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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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2007년도 시도별 소방재정규모 현황(일반회계 세출예산기준)

세출총액

(A), 백만원

소방관리비

(B), 백만원

공동시설세

(D), 백만원

소방관리비 

비중(B/A)

소방비 대비

공동시설세(D/B)

시도

총계
59,155,614 2,070,860 566,256 3.5% 27.3%

특광

역계
27,067,068 884,831 281,313 3.3% 31.8%

서울 12,302,69o 397,607 139,515 3.2% 35.1%

부산 4,242,628 123,327 39,34o 2.9% 31.9%

대구 2,641,932 98,88o 24,479 3.7% 24.8%

인천 3,148,65o 117,743 31,122 3.7% 26.4%

광주 1,732,274 48,678 15,35o 2.8% 31.5%

대전 1,631,231 54,413 17,38o 3.3% 31.9%

울산 1,367,663 44,182 14,127 3.2% 32.0%

도계 32,088,546 1,186,029 284,942 3.7% 24.0%

경기 9,619,264 389,564 136,156 4.0% 35.0%

강원 2,553,336 107,13o 13,548 4.2% 12.6%

충북 1,955,798 76,197 15,441 3.9% 20.3%

충남 2,609,031 94,262 23,049 3.6% 24.5%

전북 2,561,006 91,758 15,108 3.6% 16.5%

전남 3,482,33o 100,571 15,44o 2.9% 15.4%

경북 3,383,899 138,751 25,638 4.1% 18.5%

경남 4,036,708 143,66o 35,703 3.6% 24.9%

제주 1,887,174 44,136 4,86o 2.3% 11.0%

최대 4.2% 35.1%

최소 2.3% 11.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o 소방비 지출을 보면, 시도의 소방비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1,300,382

백만원으로 62.5%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물건비, 이전경비)가 21.7%를 

차지하며, 자본지출이 15.5%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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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2007년도 시도 소방비의 지출구조
금액(백만원) 구성비(%)

소방관리비 합계 2,079,855 100%

인건비 1,300,382 62.5%

물건비 331,619 15.9%

이전지출 120,763 5.8%

자본지출 321,467 15.5%

기타 5,624 0.3%

③ 소방비의 재원

o 시도의 소방재원은 시도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특별교

부금, 과태료 등의 특정재원으로 하고, 부족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o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소방)의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선박으로, 

2007년 시도별 공동시설세 규모는 566,256백만원이다. 특별시/광역시의 공

동시설세 규모가 49.68%이고 도의 그것은 50.32%로 동일한 규모로 운영되

고 있다.

<표2-10> 2007년도 시도별 공동시설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공동시설세 비중

시도총계 566,256 100.0%

특광역계 281,313 49.68%

서울 139,515 24.64%

부산 39,340 6.95%

대구 24,479 4.32%

인천 31,122 5.50%

광주 15,350 2.71%

대전 17,380 3.07%

울산 14,12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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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비중

도계 284,942 50.32%

경기 136,156 24.04%

강원 13,548 2.39%

충북 15,441 2.73%

충남 23,049 4.07%

전북 15,108 2.67%

전남 15,440 2.73%

경북 25,638 4.53%

경남 35,703 6.31%

제주 4,860 0.86%

o 소방재원으로서의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기준에 의하는데, 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해지고 있다. 대체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

용통신시설비 및 전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된다. 

  - 특히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긴급구조활동비, 부상자 치료비, 재난기간 중의 

이재민구조비, 피해시설복구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o 소방재원으로서의 과태료는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소방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부과되는 것 등 7개 항

에 해당된다.

2. 문제점과 향후 과제

가. 문제점
o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하고자 한다.

  - 지방소방행정체제의 유지적 특성과 운영적 특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

고자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2 -

<표2-11> 지방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 분석 기준
구분 지표

체제유지
부문

규모정도
행정분권정도
재정분권정도
입법분권정도

소방규모 적정성 정도
소방기관간 권력성 정도, 소방기능배분 효율성 정도

소방재원배분 적정성
소방입법 자율성 정도

체제운영
부문

조직관리정도
협력관리정도
민간참여정도

소방내부조직 자율성 정도
소방협력제도 활용성 정도
민간소방조직 자율성 정도

o 위 표에 근거하여 주관적인 판단 하에 문제점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지표 문제점

체
제
유
지

규
모

소방규모
적정성

- 시도소방기관당 평균직원 수는 1,269개에 30,199명으로 23.8명(2007.1기준
  )에 머무르고 있는데,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외국과의 비교 를 통해 보면,
  일본의 시정촌소방기관당 평균직원수가 약 87,2명(1,805개에157,398명)인것
  으로 보아 한국이 다소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
정
분
권

소방
기관간  
관계

- 소방방재청-시도소방본부간 관계는 비권력관계 하에 지도감독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소방본부-소방서간 관계는  종속관계 및 지도감독관계
로 강력한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직접적
인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도지사에 있는 바, 소방본부장의 권력성을 다소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방기능
배분

효율성

- 소방방재청과 시도소방본부간의 기능적 연계성은 확보되어 있으나(소방방재
청과 시도소방본부의 핵심기능이 소방구급+민방위+방재기능으로 동일함), 
단지 기관별로 볼 때 소방기능을 전담하는 곳은 소방성에 한정되고 있는 
바, 일본처럼 소방기능만의 조직부서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소방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지 않고 시도
소방본부의 직할기관인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재난기능과 민방위기능만
이 시군구의 본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바, 시군구 중심으로 볼 때 소방기능과 
재난기능간의 분리로 기능적 통합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시장군수
구청장의 소방기능(화재구조구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기능의 분권
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능의 배분 효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
정
분
권

소방재원
배분

적정성

- 소방관련 국고보조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난관련 국고보조비만 증가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방행정수요의 폭증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시도의 소방재원은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과태료로 이루
어지는데, 국고보조금의 감소 및 공동시설세의 격차로 인하여 시도간의 소
방재원의 격차가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소방비 규모는 시도
의 전체예산의 3.5%이고, 시도별로는 2.3%에서 4.2%로 분포되어 시도간의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로 소방비를 충당하는 정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27.3%이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평균 31.8%이며 도가 24.0%로 대
도시와 도 간의 격차가 현저하다.

입
법
분
권

소방입법
자율성

- 소방기관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시도와 시군구에 모두 설치할 수 있으
나 소방기본법에 의해 시도에만 설치하고 있어, 지방분권론자들의 시군구 
소방체제 미실시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도의 조례로 그 기
관들을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시도 규칙에 의해 소방서의 내부조직 등을 규
정함으로써 완전한 자율입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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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문제점

체
제
운
영

조
직
관
리

소방내부
조직

자율성

- 시군구의 소방기능은 전무하고 단지 재난관리기능만이  존재하고 있고, 소
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설치는 시도조례(소방기본법및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
한규정에 근거)에 근거하며, 소방본부 내부조직은 시도조례 그리고 하부조
직은 시도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직원(지방직)임명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국가직인 소방정의 인사관리는 소방방재청장의 위임 하에 시도지사
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조직관련 내부 자율성은 취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소방정원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계급별 배분기준
에 의해 운영되는데, 단 10% 범위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에 대한 자율성은 높은 편이다.

협
력
관
리

소방협력
제도

활용성

- 소방기관간 협력은 법제상의 소방응원제도를 활용하고, 대규모 화재시 소방
본부의 지휘 하에 소방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 본질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소방조합 설치를 통한 협력의 방안이 있으나 제도
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시도의 소방학교는 모두 설치되지 않고 
일부 공동운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참
여
관
리

민간소방
조직

탄력성

- 현재 소방서 내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복무 등은 시도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정원도 10% 이내
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수당과 재해수당(일부자녀장학금지원) 등이 제공
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장/부대장/지역대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은 다소 비분권적이라 할 수 있다.

나. 향후 과제

o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도 중심의 소방행정체제는 지방행정체제(국가-시도-

시군구-읍면동)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중앙집권성이 강하여 지방분권

적인 체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일본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중심

의 소방행정체제가 아니어서 주민밀착형의 자치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o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현 시도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권성이라는 시

대적 경향에 부응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될 수 있다.

  - 이 경우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시도중심에서 시군구중심으로 소방

행정체제가 변화되는 것, 둘째로 현 시도중심 소방행정체제에서 소방서에 

권한은 대폭 이양하거나 소방방재청의  소방권한을 시도에 집중적으로 

이양하는 것, 셋째로 현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능이 행정안전부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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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과의 중복됨에 따라 일원화를 해야 한다면 소방기능의 독립화를 

도모하되 지방자치체제에 부응한 소방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o 그러나 본 연구는 상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최근에 제

시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하

여 예상가능한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외국의 소방행정조직체계

가. 미국의 소방행정조직체계
1) 미국소방행정조직
(1) 소방조직의 비전과 목표

o 미국 소방조직의 비전은 화재 및 화재관련 긴급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경제

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o 미국 소방조직의 목표는 크게 리더십, 주장옹호, 조정,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리더십: 전국적 통합지위, 대통령 접근성지위체계

 - 주장옹호: 소방 주체적 조직, 통합조직, 지위 보장

 - 조정: 재난 관련 업무의 분산적 운영 필요(건설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전문성 제고). 따라서 필요한때 이들 분산적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화재 및 화재 관련 재난에는 소방조직이 지휘권을 갖도록 함. 많은 지역사

회 소방관련 조직과 단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행사 

 -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조직들을 지원해주는 조직체계

(2) 주요 프로그램 영역
o 공공교육: 다른 연방기관들과의 협력하에 화재예방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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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 화재 및 긴급 재난 대응 전문인을 양성. 긴급대응집단 및 그들과 연

합한 전문가들의 전문직업 개발. 주정부나 지방정부 소방서비스 훈련 프로

그램을 보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소방학교(NEA)와 긴급재난관리소

(EMI)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o 기술: 파트너십을 통하여 연구, 실험, 평가 등을 수행하여 화재 예방과 생

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 공공활동. 화재 탐지, 

진압, 경보시스템 및 화재 긴급 대응자 건강 안전에 관한 연구와 특별 탐

구를 실시한다.

o 정보 및 자료: 모든 종류의 화재의 발생, 통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배분, 평가를 통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 소방조직을 지원한다. 

(4) 소방행정조직체계
①연방위기관리청(FEMA)상의 체계

o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청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1961년 국방성 산하에 있

는 민방위청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1979년 카터 대통령 당시 행정조직 합

리화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사태시 지방과의 접점을 연방정부 내에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o FEMA는 연방정부의 긴급사태관련기관을 통합한 독립행정기관으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1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어 50개주를 10개의 광

역권으로 나누어 통제하고 있다.

o 연방위기관리청의 직원은 2,700명 정도이며, 예산은 1998년 기준으로 9억 5

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o 이 중에서 미국소방청(USFA)은 FEMA내하나의 이사로서 지위를 누리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화재안전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

당한다.

o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지원

한다.

o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기존의 화재진압과 대응 중심에서 예방중심으

로의 패러다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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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미국 연방위기관리청(FEMA) 조직체계

주: 10개 지방사무소(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사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보델) 
         

② 미국소방청(USFA) 조직체계

o 미국소방청(USFA) 산하에는 지원서비스국, 국립화재프로그램국, 국가도시

조사와 구조대응시스템국, 국립화재자료실, 국립소방학교, 위기관리기구 등

이 있다. 

o 국립소방학교는 화재 및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있으며, 국립화재자료실은 화재와 관련된 전국의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출판∙분배하고 있다. 

o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은 물론 자

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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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4> 미국 소방청(USFA) 조직체계

                   

2) 미국소방행정조직의 특성
o 미국의 소방행정체계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하여 제도화되어 왔다. 

(1) 통합적 구조
o 미국의 소방행정체계는 수직적 차원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평적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연방위

기관리청(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안에 모든 재해

재난에 관련된 각종 책임과 임무가 통합되어 있다. 

 - FEMA 설립의 이유는 미국의 재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써 미국은 매년 

지진, 폭풍, 홍수, 대규모 테러 등 대규모 자연 및 인위재난의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피해강도가 지방정부 수준의 대응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이에 대처할 효과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하다. 

 - 또한 연방정부 내에서도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재해재난에 관련된 각

종 책임과 임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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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적∙협력적 구조
o 미국의 소방행정체계는 분권성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 미국의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는 소방행정에 있어 각자 독특한 책임

을 분담하고 있다. 

 - 연방정부는 재해의 예방 및 완화, 대응, 복구 등 전단계에서 통합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정부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지도 및 지원을 받는 

매개역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학습지향적 구조
o USFA는 화재재난시 나타나는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위험상황을 고려한 위험기반 비상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o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USFA는 두 종류의 학습체계를 

구축하였다. 

 - 첫째, 화재재난이 발생하기 전엔 예방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주정부

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 훈련,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둘째, 과거에 발생한 재해재난 대응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 독립적 기관
o 미국소방청(USFA)는 FEMA 소속 하에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

실상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o USFA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정책과 기능을 조정하고, 화재의 

예방과 방화통제계획을 지도하며, 광범위한 소방자료의 관리 및 분석을 실

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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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소방행정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소방행정조직체계
o 일본은 소방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방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무성 산하에 소방청을 두고 있다. 

o 일본의 소방청은 본청,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로 구성되어 있

고, 본청의 내부조직은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 방재과, 구조구급과, 위험물

보안실, 방재정보실, 진재대책실, 특수재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정부의 소방행정조직체계
o 도도부현의 소방조직으로 소방방재과가 있으며, 시정촌 소방조직으로 소방

본부, 소방서, 소방단이 있다. 

o 도도부현에는 소방주관과로 소방방재과가 설치(도도부현에 따라 그 명칭이 

다소 다르기도 함)되어 있으며, 소방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방재에 관한 

업무 중 총괄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 

o 시정촌의 소방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은 시정촌장이 가지고 있으며, 소

방사무의 실시기관인 소방본부∙소방서 및 소방단의 장(소방장∙소방단장 

등)에게 상당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시정촌장은 이들을 통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o 소방본부는 시정촌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인사∙예산∙서무 

등 소방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와 소방의 운영∙기획 기타의 

내부사무를 처리한다. 

o 소방서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급구조, 기타 화재의 방지 및 재

해에 의한 피해의 경감 등 소방활동을 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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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일본 소방청 조직체계

o 민간에 의해 조직된 소방단은 화재의 방어 경계∙진압 및 피해의 경감 등 

소방활동을 행하는 시정촌의 공적기관으로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부터 독

립된 소방기관이다.

o 소방단원은 평상시에는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소방활동에 종사한다. 

o 소방단원은 비상근인 소방단원이 대부분이지만 상근의 소방단원을 두고 있

는 시정촌도 있다.  

2) 일본소방행정조직의 특성
o 일본의 소방행정체계는 조직규모의 방대성, 자치소방제도에서의 광역화 추

진,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방청, 재난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 담당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들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한 광

역소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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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규모의 방대성
o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일본은 현재 중앙정부에 소방

청, 소방대학교, 소방연구소가 구성되어 있다. 

o 지방의 경우 시정촌 소방본부 907개, 소방서 1,682개, 소방학교 9개, 출장소 

3,2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도부현(소방방재과)의 경우 소방학교가 47개

가 있다.

o 소방방재관련 연구조직은 중앙의 소방연구소, 9개 대도시 소방국 소방과학

연구소가 있고, 소방공무원은 총 153,439의 90%이상 정원을 결정하고 있으

며, 정원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허가절차가 필요없다.(한국행정학회, 

2002:36).

 나) 자치소방제도에서의 광역화 추진
o 일본의 소방행정체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소

방행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소방의 대응력 강화

를 위해 소규모 소방관서를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등 재편성을 추진하

고 있다.

 - 기본적으로 일본 소방행정의 중요한 특징은 자치소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소방업무는 시정촌장이 관리하고 시정촌에는 소

방단 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소방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그 비용은 시정촌에서 부담하고 있다.  

o 최근 일본의 두드러진 경향은 고베지진 이후 소방행정의 광역화 추진이다.

 - 재해가 광역화, 대규모화(지진, 홍수, 화학화재 등)되고 위험물, 고층건물, 

지하가 등의 증가로구조구난 사고다발에 따른 현실적 대응이다.

 - 시∙정∙촌의 재정으로 설치된 소방력으로 대응하기는 곤란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주민의 소방서비스 수혜 불평등 초래로 광역소방체제로 전화되

는 추세이다.

o 기초별로 소방력 과다보유, 재정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3개

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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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방청
o 일본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그리고 시정촌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중앙에소방청을 설치하고 있다.

o 소방청은 시정촌의 소방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연구, 법규 및 기준연구입

안을 행하고 있으며, 

o 개개의 시정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시정촌장이 상호

협조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

실,1999:29-30)

4) 재난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 담당
o 현재 일본의 경우 소방조직에서 지진, 태풍, 기타 홍수, 수재, 활화산, 임야

화재, 석유콤비나이트재해, 특수재해(가스, 원자력, 항공기, 해난구조, 대규

모 교통사고, 독극물 재해 등)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o 재해방어조직에 관하여 국가∙소방청∙국가∙지방경찰,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 상호간에 협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o 소방연구소에서 재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청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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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치1층제 하에서의 소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

1. 자치1층제의 개요

o 자치1층제의 경우, 첫째로 도를 통합하여 국가행정기관으로 하고, 현재 도

의 산하인 시군을 통합하여 통합광역시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대로 자치단체를 유지시키고 그 산하에 행정시를 두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재대로 자치단체로 유

지시키고, 그 산하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1)  

<표3-1> 자치1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예시
구분 내용

기본

방향

-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 개편

- 광역적 행정의 원활화를 위한 개편

개편

내용

계
층 - 자치1계층(도)의 축소

- 도 폐지 및 도구역의 통합을 통한 권역별 국

  가지방광역기구로 개편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혹은 자치권 제한 

구
역 - 시군의 통합광역시화

- 시군통합을 통한 광역적 시(이하 통합광역시

  라 함)로 전면 개편(강제통합 59-70개)

기
능 
및 
지
위

- 도-시군기능 통합
-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통합광역

  시 이관

-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관화 - 읍면동 행정기능 폐지 및 주민자치기관화

특징
- 통합광역시화 : 신공공관리론의 광역행정구역적 개편

- 자치1층제 : 영국 잉글랜드의 일부 단층제 개편 사례

1) 자치1층제의 경우는 상기한 것 이 외에도, 첫째로 시도를 통합하여 국가행정기관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부산/인천광역시는 통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할 수 
있고, 둘째로 시군은 대규모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광역화하되 통합시 밑에 행정구를 설치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셋째로 서울특별시와 부산 및 인천광역시의 경우 
현재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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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1층제 하의 지방소방행정체제 개편방안

가. 통합광역시(가칭) 중심 소방행정체제

1) 통합광역시 중심의 소방행정체제 개편(안)

o 현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는 도가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됨에 의해 폐지되

고, 자연스럽게 기초자치단체인 통합된 시(통합광역시, 가칭)를 중심으로 

하는 소방행정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수 없다.

  - 통합광역시는 행정구역이 넓은 곳에서 적은 곳까지 다양하게 설정되겠지

만 자치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도단위 소방행정체제보다는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될 것임으로 다

소 주민지향적 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o 현재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수행되었던 소방기능의 경우, 통합된 

시로 일괄 이관하거나, 필요하다면 일부 광역적 소방기능만을 소방방재청 

혹은 국가행정기관이 되는 도로 이관하게 될 것이다. 고가 소방장비의 운

영, 자치단체간 소방응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해당될 것이다.

o 현재 시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읍면동에 행정기능

이 없어지고 주민자치기능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행정구 중심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단지 의용소방대의 세부적인 운영

은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방제도 개선

o 법제 : 소방행정관련 법령의 개정 

  - 소방기본법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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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통합광역시의 .....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특별지방자치도 

또는 통합광역시장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

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

고,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ㆍ휴

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은 특별시ㆍ광역시 ․ 특별지방자치도 또는 통합광역시소속 국가..

..․ 특별지방자치도지사 또는 통합광역시장에게....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

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

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

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

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특별지방자치도 또는 통합광역시장은 

.....

  - 의용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임용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

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통합광역시, 중앙소방학교....

    ③ 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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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른 특별시ㆍ광역시․통합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 

  -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 (설치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 

·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또는 통합광역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통합광역시 .... 

    제5조 (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통합광역시는 ....

    제8조 (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통합광역시의 ....

o 조직

  - 도의 소방안전본부는 통합광역시로 이관

중앙
(소방방재청)

광역
소방행정

특별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통합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기초
자치계층

일선
행정계층

행정구
(소방서)

행정시
(소방서)

행정구
(소방서)

동
(119안전센터)

읍/면/동
(119안전센터)

읍/면/동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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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능(권한)

  - 도의 소방기능 중 교육기능(소방학교), 종합재난안전정보관리기능(도의 종

합상황실) 등은 국가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한다. 

  - 나머지 기능은 통합광역시의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한다.

현행 도 처리 사무
통합광역시 이관 사무 소방방재청 이관 사무

대분류 중분류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재해구호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민방위대 조직관리
∙민방위경보 발령

∙민방위대 지도

화재예방 
및 소방

∙소방기본계획 수립
∙소방관서의 설치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소방응원규약 제정
∙화재 예방 활동
∙소방홍보 및 계몽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소방관서의 지휘·감독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휘·
감독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의 지도·감독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o 인사

  - 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권을 통합광역시장에게 이

관한다.

  -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소방학교와 종합상황실은 국가 행정기관

인 국가광역행정청(가칭)으로 이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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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상․하관계)

  - 소방행정의 특성상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

앙의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가 상하 종

속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도

법제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설치등) 개정(“시도”를 “통합광역시(가칭)”

  로) 및 일부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광역시장”으로 개정

-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시도의 조레 (지방소방학교/소

  방서) 및 규칙(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에 의한 것을 통합광역시

  의 조례와 규칙으로 전환) 

조직
- 현 도단위 소방본부체제는 통합광역시에서 흡수 적용

- 현 소방서는 신설되는 행정구의 구역 중심으로 재편 

권한

- 현 도지사의 권한(소방기관 설치 등)과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사항들은 

  모두 통합광역시장에게로 이전

- 통합광역시장이 소방서에 대한 감독권 유지

재정 - 통합광역시에 대한 국고보조(소방장비등) 유지

인사
- 도 조례에 의한 정원은 통합광역시의 조례로 유지

- 도지사의 소방공무원임용권은 통합광역시장이 보유

관계 - 현 소방방재청장과 도지사간 권한관계는 현행 유지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방행정체제

1) 자치1계층제 하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방행정체제 개편(안) 
o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가 자치1층제 하에서 도의 국가행정기관화를 도

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근의 도와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치구가 

통합되어 자치1층제의 주 자치단체로 부각되지 않는다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소방행정체제는 별개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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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에도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소방행정체제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

환한다고 해도 체제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

도는 이미 자치1층제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소방제도 개선

o 현 체제를 유지

특별시/광역시/자치도

법

제

- 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조

직
- 현재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수준에서 소방본부 설치 유지

권

한
- 현 시도지사의 권한 유지

재

정
- 현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 유지

인

사

- 현 시도의 조례에 의한 정원 유지

- 현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임용권 유지

관

계
- 현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권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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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치2층제 하에서의 소방행정제도 
개선방안

1. 자치2층제의 개요

o 자치2층제의 경우, 첫째로 도를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통합하여 그 수를 축

소시키면서 자치단체(광역)로 유지시키되,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대로 유지

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다. 둘째로 시군은 대규모행정구역이 되도록 통합

하여 광역화하되, 통합시 밑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

한다. 셋째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현재대로 자치구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한다.

<표4-1> 자치2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예시
구분 내용

기본

방향

- 보충성의 원칙준수 및 주민접근행정 추구를 위한 도-시군간 기능분리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농통합적 개편

개편

내용

계
층 현행 유지 - 대도시지역 및 도지역의 자치2층제 유지

구
역

도의 통합

시군의 통합

- 광역경제권에 부응한 도 통합

- 통합가능 시군에 한정하여 통합하되 주민선택 결정

기
능

- 도와 시군기능의 

완전분리 원칙

- 시 군통합에 의한 

차등분권의 원칙

- 도의 광역기능 및 기관유지기능을 제외하고는 시군

  에 완전 이양

- 차등분권화 추진 : 인구 100만명이상의 경우 도의 
위상 부여로 도로부터 독립 및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도감독 수용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도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기능의 도 이관

특징
- 도-시군기능분리 : 정부관계론의 기능배분

- 일본의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기능재배분 사례 참조



- 41 -

2. 자치2층제 하의 지방소방행정체제 개편방안

가. 도의 소방행정체제 

1) 현행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 유지안

① 필요성

o 비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해 통합된 도와 통합된 시가 되어 그의 관할

구역이 넓어진다고 해도, 한국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도단위 소방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소방대응력 제고 및 소방재정의 효율적 배분 을 위

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o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의 특성을 유지하여 국가소방

행정체제와 지방소방행정체제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국가통합재난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②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 개편(안)

o 이 개편안은 도기능과 시군기능의 완전분리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유지하

는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체제개편이 아니라 기능의 재조정이 중심

이 될 것이다.

o 우선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보유한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등 권력적 권한을 가능한 도의 소방본부에 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도의 소방본부의 경우, 첫째로 소방기능 이외에 집행부서에 산재하여 있는 

재해재난관련 기능 등을 통합조정하여 일원적인 재난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도 소방본부의 기능 중에서 주민민원 편의를 도모

할 기능과 주민밀착형 재난관리기능 등을 발굴하여 일선 소방서로 이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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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물론 소방서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로 시군에 관련된 소방정책의 결정과정에 시장과 군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도소방본부와 시장군수간의 확고한 연계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o 소방서의 경우는 대주민 소방서비스 강화 및 지역소방 안전대책을 위한 선진 

제국의 소방기능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책을 제공해야 하고, 현지의 소방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시와 군과의 기능적 관계를 설정

하여 인력 및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 하의 광역적 시 출현에 의한 소방행정체제 개편(안)

o 이 개편안은 도기능과 시군기능의 완전분리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유지하

되, 시군통합에 의해 광역적 시(인구 100만명 이상)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

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등분권적 개념에 의해 일부 기능 재조정이 중

심이 된다.

o 도 중심 소방행정체제의 핵심은 시도지사가 소방기관 설치 및 일반적 감독

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방행정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인구

규모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광역적 시가 출현하게 될 경우 차등분권의 원

칙에 입각하여 광역적 시의 시장에게도 소방행정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o 광역적 시의 경우 시도와 마찬가지로 부단체장을 2명이상 가질 수 있게 될 

경우 사실상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행정책

임이 시도지사가 아닌 광역적 시장이 될 수 있다.

o 결국 광역적 시의 경우 도로부터 독립되어 관할 구역내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소방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조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의 

제19조 3항의 조항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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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제도의 개선

도 광역적 시

법

제

-소방기본법의 일부 개정 ⇒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 규정, 그리고 도지사
 도 일부 권한을 소방서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규정

-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 설
 치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광
 역적 시장(가칭)“로 개정

조

직

-현 도 단위 소방본부체제 유지
-현 소방서체제 유지

-광역적 시에도 소방본부 설치
-소방서의 설치구역의 재획정 
 및 증강

권

한

-현 도지사의 권한(소방기관 설치 등)과 소방업무
 에 대한 책임사항 유지
-도지사는 지역소방현안 등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
 어 소방관할지역의 시장군수 참여를 보장하는 장
 치 마련

현행 도지사의 권한 보유

재

정
-도에 대한 국고보조(소방장비등) 유지

현행 도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대상 포함

인

사

-도 조례에 의한 정원 및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
 임용권 유지

현행 도의 인사체제 및 권한 보유

관

계
-소방방재청장과 도지사 간의 권한관계는 현행 유지

소방방재청장과 광역적 시장의 
관계는 도지사와의 관계와 동일
화

2) 기초소방행정체제로의 전환안

① 필요성

o 현재 도가 광역경제권역에 부응하도록 개편되면, 도행정구역이 현재보다 

너무 넓어지게 되어 그 소방관할구역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소방행

정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o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시가 통합되면 행정구역이 넓어짐은 물론  인구규

모나 재정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합시가 실질적인 소방행

정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소방수요에 부응한 행정대

응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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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와 시군의 기능 완전분리 원칙에 따라서 현 도의 행정기능 전반이 통합

된 시로 완전 이관하기 때문에 소방행정기능만을 도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의 자치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분권

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통합된 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② 도와 시군의 기능완전분리 체제하의 통합도의 소방행정체제

o 통합된 도는 소방기능 중에서 광역적 기능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소방기능

은 통합시로의 이양이 불가피하게 된다. 

③ 도와 시군의 기능완전분리 체제하의 통합시의 소방행정체제

o 통합시가 자치소방행정체제의 책임기관이 되는 바, 현재 도의 소방행정기능을 

대부분 이양받아 기초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 소방책임을 다해야 한다.

o 이 경우 현재 시군단위의 재해재난관리기능 및 민방위기능을 소방기능과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o 특히 현재 시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읍면동이 현재

보다 광역화되고 시의 행정구역이 광대화 함에 따라서, 과거 시에 설치했

던 의용소방대를 광역동에 설치하고, 읍면에 설치했던 의용소방대는 현재

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 결국 시읍면 의용소방대가 광역읍면동 의용소방

대에 설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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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제도의 개선 

도 통합시

법
제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설치등) 개정⇒ 시도를
  시도 및 시군으로 개정
- 소방기본법상의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의 시도조례 

및 규칙으로 명기된 것을 시군의 조례 및 규
칙으로  개정

좌동

조
직

- 현 도단위 소방본부체제는 축소 유지
- 현 시군단위별 소방본부체제 설치 및 소방서

의 설치기준 재설정(1시군 1소방서 혹은 1시
군 다수 소방서) ⇒시장군수는 시군 행정조직
체계상의 재난민방위소방기능의 통합체제인 
소방본부 설치 필요

- 통합시(시군)에 소방본부
(가칭) 설치

- 소방서 설치구역 재조정

권
한

- 현 도지사는 광역적 소방행정계획 수립, 고가
소방장비 관리, 광역소방행정기능 처리, 소방
공무원교육기능만 담당

- 시장군수가 소방기관 설치 및 소방업무관련 
  모든 권한과 책임 보유

- 통합시장은 시군단위 소
방계획 및 행재정적 권
한 보유

재
정

-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를 시도 및 시군에 대한 
국고보조(소방장비등)로 전환

- 통합시는 소방관련 국고
  보조의 직접적인 수혜대상

인
사

- 시도 조례에 의한 정원은 시군 조례로 전환
-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임용권은 시장군수로 전환

- 통합시장이 모든 인사권
  보유

관
계

- 도소방본부는 경유기관적 성격을 갖고, 소방
  방재청은 시군소방본부를 직접 지도감독

- 소방방재청은 통합시에 
  직접적으로 권력관계 및 

비권력 관계 형성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방행정체제

o 현재의 특별시/광역시 소방행정체제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중심의 소방

행정체제로 전환하기에는, 도단위 소방행정체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재

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o 특별시/광역시 소방행정체제는 관할구역의 범위가 도보다는 적고 좁은 행

정구역 내에 많은 자치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소방행정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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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적다. 자치2층제 하에서도 자치구 중심의 기초소방행정체제로 전환

하지 말고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자치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o 특별자치도의 소방행정체제

  - 특별자치도의 소방행정체제는 현재대로 유지한다.

2) 소방제도의 개선

o 자치2층제 하의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를 유지한다 해도 광역적 소방행정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방제도는 

현행 소방제도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특히 자치1층제 개편하의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방제도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 이하의 소방제도 개선 내용은 자치1층제 하에서의 개선내용과 같다.

특별시/광역시/자치도

법제
- 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조직 - 현재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수준에서 소방안전본부 설치 유지

권한 - 현 시도지사의 권한 유지

재정 - 현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 유지

인사
- 현 시도의 조례에 의한 정원 유지

- 현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임용권 유지

관계 - 현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권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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